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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금액 조정

2007년     문화접대비 지출액이 총 접대비 금액의 3% 초과 시  
                 손금산입 적용
2011년      문화접대비 지출액이 총 접대비 금액의  1% 초과 시  
                  손금산입 적용 
2014년      제한조건 폐지

손금 한도 확대

2007년     문화접대비 지출액을 접대비 한도액의  10%까지 추가  
                  손금 인정 
2016년      문화접대비 지출액을 접대비 한도액의 20%까지 추가  
                  손금 인정

적용 범위 확대

2010년      문화관광축제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 혹은 이용권 구입 
2012년      등록문화재의 입장권 구입 등
2015년      문화예술 관련 강연의 입장권 구입 또는 강연료 등
2016년      기업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및 행사비,  
          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는 행사비 
2019년      미술품 구입(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백만 원 이하) 
                  식사ㆍ주류 포함된 관광공연장 입장권의 구입  
2023년     테마파크, 수목원, 정원 등의 입장권 구입, 케이블카,  
                 모노레일 티켓의 구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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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7％

적절한 
문화접대  
방법을 찾기 
어려움

고객과 함께 
관람함에 따라
일반접대보다
시간과 노력이 
더 소요됨 고객이 

문화접대에
만족하지 않아 
접대 효과가 
적음

고객의 
취향을 
파악하기
어려움








